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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려인 이주 현실과

지자체 지원 제도의 모색
(2021.05.25. 충청남도의회‧충남노동권익센터)

우 복 남

(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)

1

순 서

1. <동포>와 <고려인> 현황
2. 고려인/사할린 한인 생활실태
3. 고려인/사할린 한인 관련 법률 현황
4. 고려인/사할린 한인 관련 조례 현황
5. 지자체 고려인 주민 지원 정책 사례
6. 충남의 고려인 주민 지원 제도 모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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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내 정착 동포와 고려인 현황

�법무부 ‘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’(2021년 3
월호) ‘외국국적 동포 현황’

� 2021년 3월 기준 국내거주 동포는 약 80만명
� 주요 7개국, 3유형 ‘고려인’은 76,894명
� 러시아,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우크라이나, 
키르기즈, 타지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 7개국

� 재외동포(F-4), 영주(F-5), 방문취업(H-2)
*귀화, 동반가족, 유학 등 다른 유형 제외 수치

국내 정착 고려인 현황
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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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법무부 ‘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’(2021년 3
월호) ‘외국국적 동포 현황’

� 7개국, 3유형 고려인 76,894명 국가별 현황
-우즈벸, 러시아, 카자흐스탄 순

국내 정착 고려인 현황

5

둃뜛ꨳ븷

뀷빗
ꕿ끯닗

밇딣쓣

뀷빗

븷꜇鯃

뜛

둃뷿ꔏ

딇鸫

뾿꜇뷿
ꁛ뀷
빗

빓띓븷뀷
빗 驗

31,459 26,484 13,677 2,397 2,319 280 278 76,894

�국내 고려인 현황(F-4, F-5, H-2)
� 아직 영주권자는 적은 편이지만 점차 증가

(2021.03.31. 현재, 단위 : 명)

국내 고려인 현황

6

딿됋ꅬ셿(F-4) ꕿ>둃뜛ꩋ>밇딣쓣꾯 47,273

뎔뚏(F-5) ꕿ>둃뜛ꩋ>밇딣쓣꾯 1,039

ꦼ뭻던(H-2) 둃뜛ꩋ>밇딣쓣>둃뷿ꔏ딇鸫 21,642

驗 76,8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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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중앙아시아/한국계러시아 7개국
등록외국인+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(2019년)

� 충남 등록외국인, 외국국적동포 수, 각 전국 2위
� 2019년 충남 주요 7개국 출신 외국인 현황
-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6,572명(고려인)
- 등록외국인 9,039(대부분 고려인)
- 총 15,611명
(귀화자 등 제외한 외국국적자만 집계)

충남 고려인 현황

7

�고려인과 그 가족의 국내 입국과 정착 확대 중

�그렇지만 고려인에 관한 역사, 사회문화적 배경
지식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서 아직 고려인은 여
전히 여느 이주노동자/해외교포와 다를 바 없는
외국인, 이방인, 방문객으로 여겨지는 실정

� 일반인 뿐 아니라 정부/공무원 인식도 낮은 수준
� 중앙정부는 일반 현황/수 파악과 노동력으로서
기본적 관리, 외국인 정책 내 동포 과제를 일부
포함하는 수준, 고려인 지원 관련 법/정책 부재

고려인에 관한 국가적 관심

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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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광역지자체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는 고려인과
고려인 밀집지역에 관한 인지도가 낮고 정책적
관심이 부족한 실정

�기초 지자체의 경우에도 사실상 고려인가족의
증가에 대응하지 않거나, 대응하더라도 체계적
조사/정책에 의한 대응이 아니라 산발적으로
진행하는 수준

�그러나 정주 밀집도가 높고 중국계동포(조선족)
와는 다른 특성 등으로 지역의 관심 필요

고려인에 관한 지역사회 관심

9

2. 고려인/사할린 한인 생활실태



주제발표 01 | 우복남 16

�(전반적)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 관련 조사연구는
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부족

� 주로 학술연구로 소규모로, 간헐적으로 진행
� 정부정책 기초자료가 되는 실태조사는 드물고, 
사회적 관심을 촉발하기에 역부족인 상황

� 고려인 다수 거주, 밀집지역 경우에도 일부 지자
체(경기/인천)에서 양적 실태조사를 실시했을
뿐, 아직 지자체 전반의 관심은 부족

- 2019.12. 전체 고려인 수 2위(12,441명)인 충남도 조사 부재

고려인/사할린 한인 실태조사 현황

11

�(중앙정부) 고려인 일반/사할린 한인 실태조사
� 2010년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(국책연구기관, 
연구용역 등을 통해) 수행한 고려인 일반 및 사
할린 한인 실태조사는 재외동포재단이 발주한
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일부 실태조사에 한정

� 2014년 796명 조사, 2015년 1,125명 조사

고려인/사할린 한인 실태조사 현황

12

ꬓ먫 똃긿ꠘ 뎃髿딣

됋髣ꬓ/딿됋ꅬ셿딿ꁻ 鬀鹇騃뚏 ꕿ끯닗CIS(驳ꖷ딋)쎗쏼똃긿 II. 뎷떨듓됋.2015.

됋髣ꬓ/딿됋ꅬ셿딿ꁻ 鬀鹇 騃뚏 驳ꖷ딋ꅬ셿 끷빯똃긿 딗맗돗됋.20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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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(중앙정부) 고려인 일반 및 사할린 한인 실태조사 제언

고려인/사할린 한인 실태조사 현황

13

조사자 주요제안

오정은

외. 2015.

►귀환법, 조례제정

►다른이주민,주민과의교류기회제공 ►봉사활동

►복지관,교회활용 이웃만들기

►고려인의날같은문화체육행사►주거및생활환경개선

►지역내문화예술역사탐방프로그램운영 등

임채완

외. 2014.

►법제정비 :개념정의, 사증제도개선,정책추진체계확립

►생활안정 :정기적실태조사,밀집지역환경개선,고려인가정지원사업도입

►역량강화 :자조단체활동지원,유학생활용강화,한국과CIS를오가는고려

인활동지원, 중앙아시아 개발을 위한 이주프로그램도입 등

�(지방정부) 고려인 일반 및 사할린 한인 실태조사
� 2010년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수행된 고려인 및
사할린 한인 관련 실질적 실태조사는 3건

� 사할린 한인 1건(2013), 고려인 2건(2019,2020)

고려인/사할린 한인 실태조사 현황

14

띓뎀 똃긿ꠘ 뎃髿鯃骓

충남 충청남도영주귀국사할린한인의지역사회정착실태및

지원방안(2013..08)
우복남. 

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. 

경기 경기도거주고려인생활실태및정착방안(2019.12.)
최영미. 

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. 

인천
인천광역시고려인주민실태조사및지역사회정착지원방안

-고려인밀집지역을중심으로–(2020.08.)
양수진외. 

인천여성가족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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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(지방정부) 경기도 고려인 실태조사 결과 정책제언

고려인/사할린 한인 실태조사 현황

16

驐鯃ꅗ 騃뚏 驳ꖷ딋 깰쏯끷빯 ꦢ 떨림ꦼ닛(2019)

►법 및 조례 개정

- 驳ꖷ딋ꅬ셿ꨨ 馯떨

- 驐鯃ꅗ 驳ꖷ딋뚏ꦏ 띓둣똃ꗓ 馯떨

►통합된 생활공간 조성

- 연계사업 강화(고려인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

및 공간제공)

- 마을공동체사업 등 지역사업 테마 다양화

(고려인과 함께하는 아리랑 활성화)

►고려인을 향한 역사적 책임 의식 고취

- (가칭) 경기도 동포문화관 설립

- 고려인과 경기도민이 함께하는 역사탐방 교육

►고려인 특화사업(단기)

- 세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

- 러시아어 통번역사 배치

►외국인주민 통합지원사업발굴(장기)

- 한국어교육/통번역지원 통합운영단

- 자녀 돌봄 및 교육지원

- 이주민 소외계층 의료지원

�(지방정부) 경기도 고려인 실태조사 주요 결과

고려인/사할린 한인 실태조사 현황

15

驐鯃ꅗ 騃뚏 驳ꖷ딋 깰쏯끷빯 ꦢ 떨림ꦼ닛(2019)
- 92.5%가 월세 거주
-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빈곤을 경험한 경우는 28.9%, 
- 전기, 수도, 전화비 등 공과금을 밀린 경험은 25.1%
- 지역이나 직장 건강보험 개인 의료보험,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조합 등 아무것도
없다가 10.7%

-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는 16.4%이며, 의사소통 어려움이 21%로 가장 높고, 
그 다음으로 병원 운영 시간에 맞추기 어려워서 19.4%, 병원비가 비싸서 16.1%, 건
강보험 자격정지 혹은 상실 6.5% 순

- 한국어 수준의 경우 읽기 65.8%, 말하기 64%, 쓰기 76.4%, 듣기 66.6%가 전혀 못하
거나 못 하는 편인 것으로 응답

- 지역 주민과의 관계, 사회적 지지 수준의 경우, 고려인 중심 지역사회의 네트워크
작동(선주민과 이주민 연결망은 약한 편)

- 동포 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차별 경험은 29.4%(차별 상황은
취업 시 33.3%, 직장 28.1%, 거리 혹은 공공장소 10.5%, 상점 혹은 식당 9.6%) 

- 주요 어려움은 언어 문제 64.3%, 경제활동 기회 획득 4.5%, 동포(외국인)에 대한 사
회적 차별 4.0% 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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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고려인/사할린 한인 관련
법률 현황

�고려인 일반 및 사할린 한인/동포 관련 법
제/개정 현황(2021년 5월 9일 기준)

� 고려인 관련 법 1개, 사할린 한인 관련 법 1개, 
총 2개의 법이 제정된 상태

• (국외거주)고려인동포법은 2010년 5월 제정
• (국내정착)사할린동포법은 2020년 5월 제정
� 오랜 강제 이주와 차별, 귀환 등 고난의 역사를
생각하면 늦게 만들어지고 내용도 부족한 법률

고려인/사할린 한인 관련 법 현황

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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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“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
지원을 위한 특별법”(제정 2010)

� 명칭과 같이 한국 국내가 아닌 국외 정착
고려인 지원이 목적으로 총 8개 조항에 불과

� 소련방 해체, 독립국가연합 형성 등으로 인한
고려인의 국적, 체류자격 문제 관련

� 주로 외교부 소관, 재외동포재단 사업으로 진행
�국내 정착 증가로 인해 이슈가 확산되고 있지만
국가차원의 고려인 국내 정착지원 준비는 미비

국가의 고려인 관련 법 현황

19

�“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”(2020. 5. 26., 제정)

�2020년 겨우 제정, 총 7조에 불과하고 많은 논란 유발
� …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
할린으로 이주한 한인(韓人)과 "동반가족"(사할린동포
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) 지원

�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, 피
해구제,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, 주거지
원 및 초기정착지원 등 명시

� 국내 정착한 사할린 한인 노부부의 동반가족의 범위를
제한하여 보편적 인권인 가족결합의 권리 제한, 가족이
산 방치, 국민 보호 미흡 등 비판

국가의 사할린 한인 법 현황

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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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고려인/사할린 한인 관련
지자체 조례 현황

� (광역) 고려인 지원 조례 현황(2021.5.9)
� 광역 지자체 고려인 조례 제정은 6곳
• 광주(2013), 최초 제정
• 경기(2016), 2번째 제정
• 인천(2018), 3번째 제정
• 경북(2019), 
• 경남(2020),
• 전북(2021) 올해 4월 제정

지자체 고려인 조례 현황

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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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(기초)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현황
� 기초 2곳 제정(2021.5.9)
� 기초 2곳 모두 경기도 (김포/안산)
• 김포시 2015제정, 경기 광역 보다 먼저 제정
- 2020년 개정, 수당지급 위원회 내용만 변경
• 안산시 2018년 제정
- 안산시 고려인주민 지원사업 확대 기반 마련

지자체 고려인 조례 현황

23

�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(8개) 주요 내용
� ‘고려인 주민’ 정의

•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
기에 농업이민, 항일독립운동, 강제동원 등으로
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[한인]
과 친족

� 지원의 대상

• 외국인 등록 or 합법체류 외국국적 취득자, 귀
화 고려인과 그 자녀/배우자, 친인척

지자체 고려인 조례 현황

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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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(8개) 주요 내용
� 지원 내용 : 대부분 유사
• 실태조사 : 인천, 광주, 안산, 김포만 ‘고려인 주민 수 등’ 조사
의무조항(고려인주민 수만 파악해도 되는 한계) => 현재
경기/인천만 고려인 생활실태조사, 광주는 도시재생사업 수행
안에서 부문적으로 조사

• 집중 거주 지역 주거환경 개선(경기, 경남, 광주 명시)
• 한국어 등 교육지원, 통 번역 등 편의제공
• 처우개선,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
• 모국 문화, 예술 문화 활동, 의료지원
• 지원센터 운영, 고려인 단체 지원 및 지원 단체의 지원
• 자녀 돌봄, 영유아 보육지원

지자체 고려인 조례 현황

25

�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(8개) 주요 내용
◾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명시한 곳은 3개
- 모두 광역 : 광주, 인천, 전북
◾ 고려인 주민 지원위원회 설치 명시는 3개
- 기초 2(김포, 안산 )
- 광역 1(인천)
◾ 고려인 주민 경제적 자립/취‧창업 지원 명시 6개
- 모두 광역: 경기, 경남, 경북, 광주, 인천, 전북

지자체 고려인 조례 현황

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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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(광역 2곳) 사할린 한인 조례 제/개정 현황
� 광역 2곳에서 사할린 한인 조례 제정(충청)
� 2021.5.9.기준
- 충남도(2014.09.제정, 전국 최초, 20년 개정)
- 충북도(2016년 제정)

지자체 사할린 한인 조례 현황

27

� (기초 9곳) 사할린 한인 조례 제/개정 현황
• 인천 2(남동구2014.11.제정, 기초최초/2020개정, 

서구2016제정/2020개정) 
• 충북 2(제천 2015제정, 음성 2019제정)
• 충남 2(서천2016제정/2020개정, 아산2016제정)
• 경남 1(김해 2019제정)
• 경기 1(오산 2020제정)
• 부산 1(기장군 2021.5. 올해 제정)

지자체 사할린 한인 조례 현황

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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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사할린 한인 지원 조례(11개) 주요 내용
• 사업대상 :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사업에 따른
사업으로 지역에 정착한 사할린 한인과 배우자, 
직계비속이며, 해당 지자체 주소를 두는/거주하
는 조건

• 지역에 따라 지칭 용어 다양

• 영주귀국주민 1세[충북] 
vs. 영주귀국주민 1세와 2세[충남] 
vs. 1세대[인천 서구] 

지자체 사할린 한인 조례 현황(2021.5.9)

29

�11개 조례의 지원내용은 대체로 유사
� 한국어, 통번역 등 언어소통 지원
� 일반주민 관심, 일반주민과 교류, 건강문화체육
� 후세대 한국어, 한국문화 교육
� 국내 타지역 친인척 교류

� 친족교류위한사할린/독립국가연합국가왕복지원 : 사할린[
충북], 사할린등[인천서구], 독립국가연합 [충남:2020개정으로
CIS 방문시항공료지원]. 

� 실태조사는충남, 충북, 김해명시, 다만임의조항
� 그외: 충북은장례지원항목포함

지자체 사할린 한인 조례 현황

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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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지자체 고려인 주민 지원 정책 사례

� 경기도

� 고려인 포함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확대

�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 관련 최근 경기도의 변화
중 하나는 동포, 특히 고려인동포 관련사업 확대

� 일자리, 주택, 언어소통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
으로 일정 지역 집중 거주 양상을 보이는 고려인
동포는 일제강점기 역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
특별한 정책적 접근 시도

지자체 고려인 지원 사례

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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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광주광역시, 광산구 월곡동
� 민간, 지자체 협업으로 사업 확대 중
� 고려인 한국어교육, 아동돌봄 등 정착지원사업
� 선주민의 이주민 고려인 이해 사업, 선주민과 이
주민 교류 사업

�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
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정주여건 개
선사업 추진(도시재생, 생활 SOC 등 중앙정부
의 지원 사업 활용)

지자체 고려인 지원 사례

34

� 경기도, 안산시 선부동(땟골)
� 경기도 안산시에는 상당수 ‘동포’ 이주민들이 거
주, 2017년부터 동포 인식개선 사업 등 진행
(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‘재한동포팀’)

� 경기도청 역시 2019년 외국인정책과 조직 신설
과 더불어 안산시의 고려인 마을 지원

(고려인 동포 이해, 인식개선사업 지원 등) 
�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(사단법인 너머 위탁)

지자체 고려인 지원 사례

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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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충남의 고려인 주민 지원 제도 모색

�기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
(방안 1)

- 경기도 <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
조례> 등 참조 가능

- 외국인주민 중 동포 누락 방지 위해 동포 명시
- 보육, 돌봄, 보건 등 현행 조례개정 고려
- 장점 : 중국계동포와의 형평성, ‘동포’ 이외 외국
인주민 포용성 확보(인권/평등/통합 지향)

- 단점 : 정책홍보 불리, 현 조직/전달체계 한계 등

충남 고려인 지원 제도 모색

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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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 (방안 2)
- 타 지자체 조례 참조 가능
- 밀집 거주 지역 고려인주민/가족/자녀 지원을
위한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통한 지원 가능

- 장점 : 고려인 특성에 맞는 지원, 일제강점기 민
족/가족 이산, 강제이주 등 역사적 문제 해결 등

- 단점 : 다른 동포(‘조선족’), 외국인주민 차별 무
려, 조례 제정과 소관 부서 지정, 예산 어려움 등

충남 고려인 지원 제도 모색

37

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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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고려인 노동 현실과


지역사회의 과제

다른 내:일 포럼 2021-➂ | 제9차충청남도의회 의정토론회 

류 민 |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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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려인 자녀의 한국생활적응 


교육 지원

다른 내:일 포럼 2021-➂ | 제9차충청남도의회 의정토론회 

윤향희 |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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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91_1`a01b71-> 15c01YZ21de1-> f901-^1gh1ij 

     : F=G1ghk1ijlm1-./n1gh1o3k1pB1=q 

- 2000_r1stuv1621wxlm1-./1\y1zQ 

- -./n162/019O{|}1~'l-,1�21Ä162h01uÅJK1621ÇÉ|1

h.ÑP1p-1ÖÜ 

- 62|+m1-./P162/4TBáàm 62781â2/M1än1â2/JK1ã 

- 41åo|+m162JK1�2161-./19:k1rçJK1U 

- 4L41�21Ä1ÇÉU|1Öh+1éèém1h.ÑP1êëá-1;<13=l-91U 

     : íì1ìî, ïñóò, 62h o3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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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'7ô/1&'1öo 

1) -./19:m1621�21õ162h1íú414ùhûmQ? 

2) -./19:01íì1ìî1Mü1s162h1ìîMü41ce†h1ÖmQ? 

3) �21°1íì1ìî1Mü|+14sgh1@i01}ÑP1¢G1£W41§•†mQ? 

4) 62h1uÅJK1íì1¶'LM01ïñ1óò|1h.Ñ41ÖmQ? 

- 4k1ß¢®lB1©b1$%|1™5lm1-./1u´¨1NL019:k1rçJK1

≠ÆP1§• 

-./012345

- 2020_1Ø∞u1±ò|1≤≥≠, 

    62781â22ô\y178¥µ 829,440∂ 

- 62|178l-1Öm1F=G¨1s∑G=G01∏â\ym176,235∂ 

- π]∫1â2/M162™5¨1ª5º1yUl≠1£m1Ω1æhø1¿ 

    - > 62781-./01ü¡61/'£1¬√lB1h.Ñ 

- Qƒ1≈4162JK1�2lm1-./n1∆«»… À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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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./0162145m1∏â\y45¨1;oÃWJK162|1�2 

     - > Õ2|+áà1Œn1`œP1–œlB1©U 

- ∆«»… Àn1XÅs—ô/1ü“JK1`£XÅ01*”ü“1=q 

- ∆«»… À1‘01õo’÷, -©’|1-./L01§◊136ÿ|1≤T1-./

L01iŸ, ⁄3ô1h.Ñ1zQ1- > 4|12âK1451=q 

- 1990_r1°1`a01¤‹|1≤T1bâ1451(/n1⁄3ô1¡á›Ü

- F=Ghk1´2hK1l-1Öm1-./L|fi1∆«»… À12hQ1∆«flh

K1‡·1- > ∆«»… À01gh1úœ|}1h.Ñ1‚Ç 

- 1991_1∆«»… À01YZ 

     - > -./n1F=G¨1s∑G=GHIJK145

- 4F614^K1-./Ln1iŸô, ⁄3ôJK1h.ÑP1pfi1ÿ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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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./n1gh`±41Q„61F=G01à‰61HIJK145 

    : F=Gh01Bt, 2ôÃœ01Q„Â1NR-1⁄3ô1`œ01zrk1)ôJK1U 

- -./n14F61⁄3ô1`œ01zrK162JK01451=q 

- 2002_1‘∏â\yØ’|+1ÃWóR3Q1}�†≠+1uv1=qÿ 

    : s2M1YZ2Q&ÊHI1\yrç162|+1ÁËÈ∞1ÍÎ1ÃW1Ïj 

- 2007_1;oÃW31}�JK1∏â\y01621�2n1ΩΩÌ1zQ

- ∏â\y, ;oÃWJK1Í8Ó1£1ÖÜ 

- Ô160Ò14ç01-./01^�41zQl-1ÖÜ 

    : 4Ln1∏â\y01789ÚJK1Ûìô162M01ÙñQ19^KÑ 

- ∏â\y1789ÚP1¢H1ı61-./n1;oÃW01789ÚJK162|1�2 

    : ˆr14_110c˜ 

- ;oÃW01789Ú9Ln1↓ ∏â\y1789Ú9Ln1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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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./19:0162JK0145

- -./01621�21°B|m1¯K1�2lm1⁄∆Q1≈Ü 

- -./L01621�2JK1/b1Õ21QÅ1^˘41‡·l-1ÖÜ 

    : u1ïm1u´Q162JK1˙éfi1†≠+1NL019:m1´1ïm1Cu´¨1U˚1ÇÉlfi1ÿ.  

      ¸n1-´é14´1] 

- 62|+01ô˝14Ä, -./019:m162JK1�2l˛1QÅ01∏>Ê414ùhˇ

4!"12‘™51-./1u´Ln1QÅóò|+, 
ç#$sM19:k1±b1πñ|1r61#%M1&010π¨1)'k1(Ü

-./19:0162ÇÉ1ô˝01h.Ñ

1) 62|1�2lB1õ1u´01u∏1- > Cu´1ïm1u´01˘3¨1U˚1ÇÉ 

2) �2161Ä|}1ï61h.Ñ41‚Çlfi1ÿ 

    : o·ô˝1 )* 1- > ~<+M1∆,, â2/JK1-Tám162/01=D1] 

    : �21Ä1QÅ>ÊJK1U˚1ÇÉlm1¿|1•.+P1/0H1, 

      u´201341È\JK1U˚1á‘m1=51uÅ, r·=51↓ 

       - > ghô, o·ô1ô˝1óa1 )* 1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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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2781-./19:01h.Ñ1¬√

-./19:01íììî1Mü|+162h1uÅJK1íìÇÉ01h.Ñ 

+ 

íì1ìî1=14s1gh1@i01}ÑJK1íì1ìî01}Ñ414ùhH-1ÖmH

- Ø∞u1iŸ±Ê6KN7|18˛1s/1-./P1rçJK19:¨1U˚1$%|1™5l-1 

       Öm19 

- $%|1™51s/1°]íì, síì|1à9-1Öm19:18∂, NL01u´15∂

-./9:01627801h.Ñ1Í:

∏â\y1-./19:0162ÇÉM1íìÇÉ1s162h01uÅJK 
éèém1o3Q1∞;/H1Í:

u´k1rçJK19:0162ÇÉô˝1<1íìÇÉM1óab1ü7+1=>M1
 )* |1ól˛1Í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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íìÇÉ|+0162h1íú1ü}

- -./19:m1u´01621�2JK19?}1g@Qm162|1�2Ó1¿{P1

/Hl-1ÖAÜ 

- 621�21BÛk1©61ÈCJK162hìî414ùhH-1ÖmH1öo 

     - > D‡1: ‘62hk1EulH1FGà’T-18∂1´HQ1D‡

2. 621�21õ162hìî

- -./19:Q1621�21õ162h1ìîP1¢H1ı614^m1àÜM1äÜ 

- -./19:m1621�21õ162h1íú41™014ùhHH1FGàm1D‡P1U 

     : 9?41g31u´2M1U˚1ÇÉ1Ó1£1ÖmH1I1£1JAàm1¿41Qƒ1K14^

부모님이�먼저�한국에�가셨어요.�우리는�할머니,�할아버지와�함께�살았어요.�부모님이�

한국으로�이주를�하였지만�우리는�언제�한국으로�가는지�알�수�없었어요.(고려인자녀�G)�

제가�있는�곳은�우즈베키스탄에서�멀리�떨어진�곳이에요.�그곳에서는�한국어를�공부할�수�있는�

학원�같은�곳이�없어요.(�고려인자녀�H)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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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./9:01627801h.Ñ
íìÇÉ|+0162h1íú1ü}

- 621�21Ä162h1ìî41-K14ùhûmH01öo|1r61D‡n1àÜM1äÜ

íì|1Q+162E1õL1MT+1EuÓ1£1JAhN. Nñ+1EulH1ıOhN.(-./9: D) 

62|1¨+1-K1íì|1<1PhN. Nñ+1NQ1R|+1\ÇM1U˚1HShN.(-./9: E) 

62|1¨+162h1Eu1<OhN. NR-1íì|1-K1QH1FGhN. 62|1T1Ä14U41Hé

+1íì|1PhN. NVWH162h1EulH1F-1NQ1-"1EK1EOhN.(-./9: F)

621�21’Ä162h1ìî 

-./9:01627801h.Ñ
íìÇÉ|+0162h1íú1ü}

- 621�21Ä162h1ìî41-K14ùhûmH01öo|1r61D‡n1àÜM1äÜ

62|1¨+1°]íì|1QÎlmH1síì|1QÎlmH1X1MYhN. Z[Q1¶'LM1

˛B\B+1]há-1\m1°]íì|1LhPhN. íìk1IGám1\<1\m1NQ1R

|1ÖAhN. R|+m1G[16c˜1ü}1=91ÖAhN. NR-1?N?[à1Z[Q1Eul

m1^1≤T1à_hN.(-./9: H)

-./19:m162JK1�2161Ä|}1-K162h1ìî|18˛lH1ı614^ 
- 62|+01íì1ìîBó01�í=B 3˜, 4L413˜14Ä1�2lm1⁄∆1íì
01£W1=£Q1`H1FG1�íÓ1£1JAÜ 

- 621�21=1íìQ1Ga1ìîBó|+14L0162h1ìî414ùhHH1FGÜ

621�21’Ä162h1ìî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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íìÇÉ|+0162h1íú1ü}

- 621�21Ä1621íì1§�1Ä1íì1ìî|+01h.Ñ|1r61D‡

íì|1LhPP1V1\m15í_JK1PhN. ¶'LM1é4}1à≥-1EP1Ó1£1Jh+13

LAhN(-./9: H) 

62E1X1MTN. íì|+1X1ıbN. DÇ21E1h.bN. ∏πJhN.(-./9: A) 

∆R162E1ıbN. NR-1h.bN.(-./9: B) 

íì|1¨+1¶'L1Eu1Ó1V1\m1NQ1cG11ÖhN. DÇ241X1bdme1Nñ}13

LAhN.(-./9:D)

íì1§�1Ä1íì1ìî|+01h.Ñ

íìÇÉ|+0162h1íú1ü}

- 621�21Ä1621íì1§�1Ä1íì1ìî|+01h.Ñ|1r61D‡

íì1§�1Ä1íì1ìî|+01h.Ñ

- íì|1Lh51Ä162h1uÅJK1íìÇÉM1íììî|+1h.ÑP1/fà-18∂1
´H1D‡ 
- Ô1°]íì1-í_JK1§�lm1⁄∆1h.Ñ41Ω1≈GÜ 
- \í_JK1LhQm1⁄∆|}1íìÇÉ1h.Ñn1],1ì∆óò|+1h∆Fˇ1u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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íìÇÉ|+0162h1íú1ü}

- íì1§�1Ä1íì1ìî|+0162hìi0162hìî41ce1†AmH|1r61D‡

íì|162h1DÇ21JhN.(-./9: D) 

?5?|13-4=51ü}1g|162h1h∆H1FGN. NR-162h1EuÓ1V1íì1Eum1

<1bN.(-./9: E) 

62hk1´≥9W1iÜ|m1≈41h.jhN. N!H11¶'LM1U˚1ÇÉl-1k?1 

62E1LJ9W1Clm1noGûhN.(-./9: F)

íì|+162hìi0162h1ìî

íìÇÉ|+0162h1íú1ü}

- íì1§�1Ä1íì1ìî|+0162hìi0162hìî41ce1†AmH|1r61D‡

íì|+162hìi0162h1ìî

62h1DÇ21JhN. 1_1ü}1Hp1Ä|162h1DÇ21íì|1qhN. Nre11_} 

EulH1FGhN.(-./9: G) 

iÜ1íì|1PP1V|m162h1Euk1<OhN. H1U1ü}1Hé+162h1DÇ241 

qhN. Nre162E1MT+1Eu1Ó1£1JAhN.(-./9: H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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íìÇÉ|+0162h1íú1ü}

- íì1§�1Ä1íì1ìî|+0162hìi0162hìî41ce1†AmH|1r61D‡

íì|+162hìi0162h1ìî

- -./9: 8∂1s16∂1- > íì|1Lh51Ä12c˜41Hp1Ä162hìi¨1£W1=q 
- 2∂n1íì|162h1ìiQ1ÖH1FGÜ 
- 2∂1s11∂n11_1s1Hp1Ä|162hìi¨162h1Euk1OH11U˚1Eu61B5
n16c˜1ü}T-1U 

- 1∂n1íì|1Lh51Ä1HlWH162h1ìiQ1JAJt1;M1Ä1MüJK1Eu

íìÇÉ|+0162h1íú1ü}

- íì|1§�61Ä162h01uÅJK14sgh1@i01}ÑP1¢G1§•lB}1U 

- 4sgh1@i01}ÑJK1íììî|+01h.Ñ|1≈n1}ÑP15mH|1r61D‡

4sgh1DÇ241F=G1EP1ijbN. N!H11X1I1£1JhN. ∆Rm1∆«»… À1

EK1bÎ1lme1∞u1E/H1I1£1JhN.(-./9: C) 

\m1íì|14sgh1DÇ2, 62h1DÇ21´H1JAhN. ;M1Ä|1àv1ìw|1Q+16

2h1Eu1Ω1OhN.(-./19:1D)

íì|+14sgh1@i0162h1ìî|+01}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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íìÇÉ|+0162h1íú1ü}

- íì|1§�61Ä162h01uÅJK14sgh1@i01}ÑP1¢G1§•lB}1U 

- 4sgh1@i01}ÑJK1íììî|+01h.Ñ|1≈n1}ÑP15mH|1r61D‡

íì|+14sgh1@i0162h1ìî|+01}Ñ

\m1F=G1E1Cl1g|1MTN. Nñ+1DÇ241El≠1X1I1£1JhN. xyl≠1DÇ

241F=GE1X1ıbN. NQ1iõ1(G1á˛zN.(s}�29:1E) 

F=G1EP1lm1DÇ2/e1F=G1E1X1ıbN. ∞u1E/H1I1£1JhN.(-./9: 

G)

íìÇÉ|+0162h1íú1ü}

- 62h1uÅJK1íì1¶'LM01óò|+1h.Ñ|1r61D‡ 

- /v{|18˛61-./9: 8∂1´H162h01uÅJK1¶'LM01óò|+1h.Ñ

P1⁄|61ô41Öàm1D‡P1U

¶'LM1U˚1}-1~h}162h1ıb+1U˚1H‘B13LhN. ¶'L41�J≠+1El≠1NQ1≤

T1�hN.(-./9: A) 

¶'LM1U˚1ÖJ≠1¶'Ln1à1I-1\11´≥m1¿41ÖhN. à=1]há≠1rDb5H1Fm1⁄

∆}1≈GN. NR-1ï1]hÕà-1l-, X1LJT-1bN. NV1≈41BÍ1<1ÄGN.(-./9: D) 

 62h1uÅJK15‡/M01h.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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íìÇÉ|+0162h1íú1ü}

- 62h1uÅJK1íì1¶'LM01óò|+1h.Ñ|1r61D‡ 

- än1í_M01&Å41à≥-, 9?41â2/4B1Vo|14çlfi1-Tám1/Ç1]P1

¢G+1U˚1h,RH1ıOàm1D‡1]41ÖAÜ

än1í_1ÉLáà13Q1H1ê1Ω1≈GN. 4r1¿41Cl13LhN.(-./9: E) 

62EP1lH1ıl-1â2/4Tm1/ÇP1≈41¢GB1Vo|1¶'LM1X1h,RHk1

ıOhN.(-./9: F)

N1â1íìÇÉ01h.Ñ

-./9:0162ÇÉô˝

- -./19:0162ÇÉ1ô˝M1íìÇÉM1óab1o·ô˝M ü7+1=>1

<1 )* |1rb1u´¨01≠Æ414ùhˇ 

1) -./19:01íìÇÉ1ô˝|1ó61h.Ñ

ÉL4162hk1´≥9W1íì|1Q+1G∞¿}1lH1ılm1¿|1rb+13Lh1OhN. N!H113Q1

hÑfi1}¨Ö1;Ø41JAhN. \}162hk1XlH1ıO-1ï, ?lF1QÎ1b+1ÉLP1X1ÜBH1ı

OhN. ÉL41iÜ162|1qP1V1u´¨1U˚1Öh+1ÄGOH11íì|1QBk13LhOhN. 

(-./u´ A, C) 

∆R1G4m1G’}1íì|+1¶'LM1óò|+1h.bbN. G[162hk1´≥9W19?+41uÅ61

¿1äGN. iáL1Öm1^|1Q≠1àç131â|11ÖhN.(-./u´ 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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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./9:0162ÇÉô˝

- -./19:0162ÇÉ1ô˝M1íìÇÉM1óab1o·ô˝M ü7+1=>1

<1 )* |1rb1u´¨01≠Æ414ùhˇ 

1) -./19:01íìÇÉ1ô˝|1ó61h.Ñ

ÉL4162hk1´≥9W1íì|1Q+1G∞¿}1lH1ılm1¿|1rb+13Lh1OhN. N!H113Q1

hÑfi1}¨Ö1;Ø41JAhN. \}162hk1XlH1ıO-1ï, ?lF1QÎ1b+1ÉLP1X1ÜBH1ı

OhN. ÉL41iÜ162|1qP1V1u´¨1U˚1Öh+1ÄGOH11íì|1QBk13LhOhN. 

(-./u´ A, C) 

∆R1G4m1G’}1íì|+1¶'LM1óò|+1h.bbN. G[162hk1´≥9W19?+41uÅ61

¿1äGN. iáL1Öm1^|1Q≠1àç131â|11ÖhN.(-./u´ B)

iÜ1íì|1PP1V1QB1äà-1EOhN. ∞u1E/H1I1£1Jà-1¶'LM}1ElH1ıl-1=911íì

|1ÖàQ1Tà-1OhN. [Ü41≈41GãhN. N!H11\m1?P1bÎ1l9W1G4k1íì|1á‘Î11b

N. íì|162hDÇ241Öh+1∆R1G4iå162h1´≥m1íÇL1Eub5≠1ÄçhN.(-./u´ D) 

∆Rm1F=Ghk1hjH11G4Ln1∆«»… À1Eáàm1XlH1ıbN. Eu1}¨5m1F=GDÇ21

ÖhN. NFé1F=G1EP1X1ıbN. Elm1™1éRà-1bN. Nñ+1G4L6è1iõP1á˛Bà-1bN. 

NF≠1G4L6è1}Ñ1<êN. G4L11Ω13ëm1¿1äGN. 62h1MTN. F=Gh}1à≥fi1EbN. N

ñ+1G4L1Ω1h.bN. (-./u´ E)

- 62h01h.ÑJK1pm19:019?+1uÅ, íì1uô˝ 
- 62hìi01u∏K19:01íìÇÉ|+1éèém1h.Ñ 
- 4sgh@i01uÅ61F=GhQ162hk1h∆m1-./19:|
fi1ΩÌ1=>P1Qs=í1£1Öàm1D‡P1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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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./9:0162�21Ä01h.Ñ

1. 62|1�2lB1õ162h1ìîP1¢H1F-162|1�2U 

    : 62|1g31ìmH|1rb1I1£1JAÜ, Õ2|+162hk1h,1£1Öm1^41JÜ 

2. -./19:01íì1§�1Ä162h1ìîMü41ce†h1ÖH1FGÜ 

    - > §�61Ä1íì|+1óÓ1ìîî|162h1H(P1NîbÎ14ùhˇ. 2~3c˜1`N 

          N1B5|1-./9:Ln162h01u∏K1/b1h.ÑP1phÎ1U 

          8∂1s15∂14162h1ìî1H(P1¢GÜ 

3. 621�21°14sgh1@i01}ÑP1¢G1íì1£W1§•ÿ|1Öh1}Ñ41†H1FGÜ 

4. 62h1uÅJK1ïñ1óò1˘Â|1h.Ñ1‚Ç

;<3=

1. -./9:Q1∏íl-1Öm1íì|162hìi01ìî=5P1æ.Î1Ó1¿{ 

2. -./9:01íì1ìîMü|1}ÑP1Ö1£1Öm14sgh1@i 

    - > F=G1ïm1s∑G=G|+162JK1>=14561˛Â4é1â2/1^íÇP1rçJK1 

         4sgh1@i19ÚP1Ãœ619Q1rç41†hÎ1Ó1¿{ 

         TOPIK4ï14ç012‘1781â2/414sgh1@iK1ôÊlà-1˛ñ 

3. 62h1uÅJK1ïñ1óò01h.Ñ41Öm19:k1rçJK, 

    ríÇ1óòôP1Dül˛162ÇÉ01h.ÑP1U˚1éö1£1Ö}∫1bÎ1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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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,

1. -./19:01621�21õ162hìî01iõìî|1r61&'Q14ùhõÎ1Ó1¿{ 

2. 621�21Ä|}1-./19:|1r6162h1ìîM1íì1ìîMüP1X1≤Tú1£1Ö}∫1

}ÑP15m1õoô/14sgh1@i01Éj41N'ÿ

621781-./19:0162|+01ÇÉô˝1<162iŸ01'Â(JK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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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지역 고려인의 현실 

박사다�|�당진지역�고려인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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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론문 | 고려인 이주 현실과 지자체 지원제도의 모색 

김진영�|�사단법인너머�

우복남�박사님의�자료에서�고려인동포를�기준으로�내용을�검토하면,�고려인의�국내�인구는�전국�

약8만이며,�충청남도에�약1만6천으로�전국의�약�20%가�거주하고�있습니다.�(통계에�F1�동반자

녀등은�포함되지�않음(포함시�10~20%�추가�약9만~10만�추정))�

그러나�발제문에서�제시하신�바와�같이,�가족을�동반하여�이주�정착하고�있는�동포에�대한�정책과�

제도가�없어�단지�외국인�방문객으로�여겨지고�있습니다.�그리고�고려인�가족의�정착�지원,�차세

대�성장에�필요한�최소한�교육,�돌봄,�건강등�국제아동권리협약에서�정하고�있는�정부�책무조차�

확보하지�못하고�있는�실정입니다.�

특히,�고려인의�빈곤경험에�대한�실태조사는,�3명중�1명이�경제적�빈곤으로�의료서비스를�포기하

고,�공과금을�밀린�경험도�25%�로�나타나고�있습니다.�이는�한국인�대상의�조사와�큰�차이를�보

이는데,�한국인�대상�2018년�조사(0.6%,�1.6%)보다�30,40배나�높은�수치입니다.�이러한�실태�

조사는�고려인의�경제적�자립과�적응을�위한�기초�생활�기반�제공이�절실함을�시사하고�있습니다.�

지자체�과제로서,�고려인�지원조례와�실질적�지원이�가능한�기구를�충남의�현실에�맞게�구성해야

한다는�것.�그리고�지원�사업으로서�경기�안산시�사례와�같이�동포�인식개선사업,�돌봄사업을�주

요�정착지원사업으로�제시하셨고,�또한�광주�월곡동�고려인마을이�도시재생사업과�함께�전방위적

인�고려인�지원사업,�플랫폼구축을�정주여건�개선사업의�사례로�보여주셨습니다.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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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| 고려인 집중 거주지에서의 고려인주민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 

2020�인천여성가족재단,�고려인주민,�지역주민�면접조사�요약�

고려인주민 지역주민

거주지 친인척,�지인�그리고�일자리,��

학교등의�주거환경

긍정적(73%)-지역경제�활성화�

부정적(33%)-갈등유발,�환경훼손

고려인�정체성� 코리안이�아닌�이방인 안타까움,�인구문제완화�

영역침범,잠재적범죄

생활적응 한국어학습의�부족으로��

의사소통의�어려움�

한국어능력부족으로��

공적제도접근이�거의�안됨

일상대화의�어려움�

기본생활수칙�이해부족

자녀 취학전�자녀�보육료�부담�

자녀의�학교입학,�학교,��

학습적응의�어려움�

생계유지,언어소통문제로��

고려인학부모로서의�부모역할상실

다문화학교에서의�역차별�

방치되는�고려인자녀�돌봄필요

지역주민관계 상호이해결여로�배타적이거나��

비난의�대상�

새로운�공동생활수칙의��

적응과정에서�이웃�간�갈등

간단한대화,인사,음식나눔�

사회문화적�차이,�사회적규범��

미준수에�의한�갈등

정착지원 지역공동체로서�공동�협력�

자녀홀로�극복해야할�학교생활에��

대한�지원�

정보,�편익시설,�공간

통역�및�인적자원발굴��

문화교류,�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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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려인�정착을�위해�지자체�지원�방향으로�다음�세가지가�우선되어야�합니다.�

첫째,�인식개선사업�

인식개선�사업은�고려인을�뿌리내리게�하는�힘이�되며,�고려인을�지역주민으로�받아들이고�소통

해야할�이웃으로�인식하게�합니다.�

사례�|�고려인인식개선사업�‘이웃집�고려인�톡콘서트’,�고려인이해강사양성과정,��

고려인사진전등(너머,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,안산시외국인주민본부,선부동주민센터)��

몇�세대동안�스스로�고려인,�한인으로서�지켜온�정체성이�고국에�와서�이방인으로�낙인되는�것은�

고려인들을�이곳에서�뿌리내리지�못하게�하는�것입니다.��

지역의�주민들과�고려인주민�간의�소통,�생활�문화의�차이등으로�빚어지는�문제들은�고려인에�대

한�이해와�인식개선으로�이방인이�아닌�이웃�주민으로�받아들이면서�갈등을�해결하고�함께�할�주

체가�됩니다.�

둘째,�차세대�돌봄,�교육사업�

고려인아동�돌봄,�교육사업은�지역의�발전�기반이�되며�대한민국의�내일입니다.�

부모가�모두�일을�하거나�한부모�가정의�비율이�높은�고려인가정에서�미취학�아동의�보육지원은�

가장�시급한�문제입니다.�(현재,�안산,�시흥등�보육료지원을�시행하고�있음)�

취학아동의�경우�방과�후�한국어학습지원이�절대적으로�요구되고�있으며,�부모의�조력이�안되고�

방치되어�있는�고려인�아동들에게�방과�후�돌봄�제공은�지역사회가�공동체로서�함께해야�할�과제

입니다.��

사례�|�안산시�다함께돌봄센터,�지역아동센터의�방과후�돌봄�및�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�방

과후�학습지원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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셋째,�소통�지원과�정보�제공�

지역주민과�고려인주민간의�소통을�지원하고�정보를�제공하는�언어지원�시스템�구축은�경제�활동

하는�고려인들에게�사회�및�지역내�소속감을�강화하고�다양한�정보에�소외되지�않음으로서�지역

사회�일원으로�자리매김�하게�할�것입니다.�

지방자치법상�주민은�‘관할구역�안에�주소가�있는�자’에�해당하므로,�지자체�차원에서�고려인�정

착지원�추진과�지침�등의�가이드를�마련하고�인력의�확충등을�고려해야�합니다.�

지역주민과의�소통�창구로서�주민센터내�통역상담사,�생활정보,�교육,�소통공간등을�제공하고,�

지역의�노동권익센터�또는�비정규센터등을�통한�고용안내,�노동상담�에�대한�러시아어�통역원�및�

상담지원은�고려인들이�지역내�일원으로�성장하는�데�큰�마중물이�될�것입니다.�

사례� |�안산고려인문화센터,�너머�상담소운영,�안산시외국인상담센터,�보건소,�주민센

터,�고용센터등�러시아어�통역�및�상담을�지원�확대하고�있음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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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주민으로 고려인 동포를 대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

우삼열�|�아산이주노동자센터�소장�

“회사�사장님이�싸인을�해주지�않아서�다른�회사로�못�가고�있어요.”�

아침부터�찾아온�고려인들이�답답하다며�도움을�청한다.�다른�회사로�가려는데�회사에서�보내

주지�않는다는�것이다.�내용을�들어보니�이들은�고용허가제�특례대상인�동포들로�H-2비자�소지

자들이었다.�이들에게�고용주의�동의와�허락이�있어야만�다른�회사로�갈�수�있다고�설명하자�납득

을�하지�못하는�표정을�짓는다.�그리고�자신들은�이미�약속한�다른�회사가�있어서�현재�회사의�싸

인을�받아야�하는데�사장이�화만�내고�있다는�말을�계속�반복했다.��

이�사례의�경우�노동자들은�고용허가제의�규제�조항에�의해�마음대로�회사를�바꾸지�못한다.�

고용주의�동의와�신고를�전제로�근무처�변경이�가능하다.�자신의�체류자격�종류와�권한의�내용을�

제대로�알지�못하는�이들을�만날�때마다,�관련�규정을�설명하고�제도의�문제와�대처방법을�알리는

데�어려움을�겪게�된다.��

이미�센터�상담일지를�모아놓은�파일철에는�구�소련권에도�온�고려인�동포들의�각종�임금체불�

문제를�다룬�자료들이�수북하다.�20명�가량�단체로�피해를�당해�집단으로�진정을�제기한�사건도�

여럿이다.�일하는�회사와�월급�받는�소속업체가�다르지만�급여체계조차�대부분�모른다.��

고려인�동포에게�산업재해가�발생하여�민사소송을�진행하게�되는�경우,�이들의�국내�체류기간

을�어느�정도로�설정해야�하는지�불명확하여�논쟁의�소지가�매우�크다.�고용허가제�이주노동자�적

용�기간을�5년�가량으로�보는�판례들이�많은데,�이는�이들의�체류�기간이�5년�미만으로�규정되어�

있기�때문이다.�그러나�고려인�동포들의�경우�영주권을�부여받을�가능성이�크므로�평생�한국사회

에서�살�수�있는�이들이다.�때문에�현재�그가�가진�비자의�기간을�근거로�체류기간을�설정하는�경

우�민사소송에서�큰�불이익을�받게�된다.��

더욱이�상당수�고려인들이�직업소개소를�통해�단기�일자리를�구하는�경우가�많으며,�무허가�업

체나�개인�브로커를�통해�일하다가�급여를�받지�못하는�경우가�종종�발생하고�있다.�자신을�데려

가�일을�시킨�사람이�누구인지�이름을�모르고,�업체�이름을�모르며,�업체�주소도�모르는�이들을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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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종�만난다.�그들은�오로지�무허가�브로커�한�사람의�휴대폰�번호만�가진�채�센터를�방문하여�체

불임금을�받게�해달라고�호소하곤�한다.�이들의�체불금을�받으려면�그야말로�귀신을�잡으러�돌아

다녀야�하는�상황에�놓이게�되니�절로�한숨이�나오곤�한다.��

자녀교육에�대한�이들의�고민을�들을�때에는�또�다른�난감함을�느끼게�된다.�고려인�동포인�부

모를�따라�국내에�정착한�아이들의�경우�한국어�구사능력이�부족한�경우가�상당히�많은�것으로�알

려지고�있다.�이런�경우�자신보다�어린�나이의�동급생들과�수업을�듣거나�별도의�특별학급에�편성

되기도�하는데�적응에�어려움을�겪는�사례도�나타난다.�담임교사와의�대화가�어려워�학생이�오해

를�하는�경우도�있고,�집으로�발송된�가정통신문�내용을�부모가�알지�못해�어려움을�겪기도�한다.�

5세�미만�아동에�대한�보육료가�한국인에게만�지원되고�있어�동포들�중에는�미취학�자녀의�교육

비�부담을�호소하는�경우가�적지�않다.�2명의�아이들을�유치원에�보내는�경우�백만원에�가까운�돈

을�매달�부담해야�하니�경제적인�어려움이�크다는�것이다.�물론�이는�중국동포�자녀의�경우에도�

동일하게�적용된다.�보육료�지원이�한국�국적자에게만�적용되고�있기�때문이다.�고용허가제�E-9

비자�자격�노동자들은�아예�가족이나�자녀를�초청할�수도�없다.��

이런�문제들을�접할�때마다�드는�생각은,�고려인�동포에�대한�정부의�정책과�사회적�인식이�현

실에�충분히�부합하지�못하고�있다는�것이다.�노동자로서의�삶과�한국계�이주민으로서의�삶을�동

시에�살아야�하지만,�이들은�중국동포들과는�상당히�다른�상황에�놓여있다.�이들은�중국동포들에�

비해�언어�적응력이�크게�떨어지는�경우가�많기�때문에�노동�현장에서의�불이익과�시행착오,�그리

고�각종�피해에�노출되어�있다.�또한�이들은�자녀교육,�사회복지,�의료,�언어소통,�생활법률�등�

매우�다양한�영역에서�각종�정보를�필요로�하고�있으나�이에�대한�지원정책을�찾아보기란�쉽지�않

다.�중국동포들처럼�알아서�잘�적응할�것이라는�안이한�정부당국의�인식이�이러한�문제를�낳고�있

는�것이�아닌가�생각하지�않을�수�없다.��

이에�대한�해결�방안은�멀리�있지�않다고�생각한다.�오늘�발제자들의�발표�내용에서�현�상황의�

많은�문제점들이�지적되었다.�또한�현실적으로�필요한�대책과�해결방안도�다양하게�제시되었다.�

이�시점에서�몇�가지�중요한�점을�강조하고자�한다.�

첫째는,�고려인�동포들이�가진�특성을�사회적으로�충분히�인식하는�것이다.�이들은�체류기간이�

만료되면�귀국하게�되는�다른�체류자격자들과�구분되며,�대부분�정주의�가능성을�충분히�가지고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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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�존재들이다.�때문에�이들은�앞으로�많은�중국동포들과�같이�영주권�취득을�통해�정주민으로�

살아가게�될�것이다.�노동자로서만이�아니라�사실상�한국인으로서�살아갈�이들이라면,�고려인들

이�가진�정체성에�대해�우리�사회와�정부가�진지하게�인식해야�할�것이다.��

둘째는,�중앙정부와�지방정부의�정책과�지원이�분명히�필요하다는�것이다.�중국동포와�다르게�

언어적응력에�어려움을�겪고�있으며,�이로�인해�사회생활에�필요한�다양한�정보를�취득하지�못하

고�있기�때문이다.�이들이�겪고�있는�취업사기,�임금체불,�자녀교육�등�다양한�문제에는�사회적응

력�부족이�분명히�자리하고�있다.�이를�극복하기�위한�공적�지원을�통해�사회통합과�지역�정착이�

원할히�이루어지도록�도울�필요가�있다.�

고려인�동포들에게는�중국동포들과�다른�또�다른�특성이�있는데,�그것은�다양한�나라에서�국내

로�들어왔다는�것이다.�하나의�언어로만�사회적�집단으로�규정하기�어려울�수�있는�점이라�보여진

다.�각종�자조모임과�연합회,�협회�등을�구성하여�활발한�활동을�하고�있는�중국동포들에�비해�이

들은�강력한�결속력과�광범위한�네트워크를�형성하지�못하고�있는�것으로�보인다.�고려인�동포�사

회가�조직화되는�속도가�매우�느린�것을�보면,�이러한�특성이�반영되고�있는�것이�아닌가�생각된

다.�이를�극복하기�위해서는�지방정부�차원의�지원사업과�함께�시민사회에서도�지원활동과�역할

을�찾을�필요가�있을�것이다.�지역사회의�다양한�협력과�지원방안에�대해�구체적인�논의가�앞으

로�더욱�활발해지기를�바란다.��

지난�해�11월�아산이주노동자센터는�CIS와�고려인�동포�노동자들을�위한�노동법률�교육�사업

을�3회에�걸쳐�진행한�바�있으며,�금년�4월에도�최저임금�교육을�2회�진행한�바�있다.�앞으로�지

역사회에서�이들을�위한�다양한�교육이�이루어지고,�정착�지원�체계도�더욱�강화될�수�있기를��바

란다.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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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고려인동포 지원방안의 모색 

김학로�|�당진역사문화연구소�소장�

1.�고려인동포의�정의�

��고려인동포는�조선말부터�1945년�해방�이전�구소련령에�거주하던�한인동포를�지칭한다.�러시아

권에서는�한인을�‘카레이스키’라�불렀는데,�스스로는�‘고려사람’이라�불렀다.�소련권�동포들이�

스스로�‘고려사람’이라�불렀던�이유는�여러�가지�설이�있지만�남북이�분단된�가운데�조선인이나�

한인이라�부르게�되면�남과�북�어느�일방을�편드는�것으로�비칠�수�있기�때문에�통일을�기원하는�

의미에서�고려인이라�불렀다는�것이�정설이란�점을�감안하면,�강제�이주의�아픔�속에서도�남북통

일을�기원했던�고려인동포들의�동포애가�느껴진다.�

2.�입국과�체류의�문제�

��고려인들의�입국은�재외동포�자격으로�입국이�허용되면서�급속히�불어나고�있다.�고려인들은�재

외동포로�인정되어�입국할�수�있지만�모든�고려인들이�재외동포비자(F4)를�받고�입국하는�것은�

아니다.�복잡한�비자제도의�문제를�감안한다�하더라도�러시아를�제외한�중앙아시아국가�출신�고

려인동포는�재외동포비자가�발급되지�않아�방문취업비자(H2)를�받아�입국하는�것은�동포에�대한�

차별을�의미한다는�점에서�개선이�필요한�대목이다.�

��또한�고려인동포의�경우�한국어나�한국문화에�대한�이해가�부족한�가운데�준비없이�입국하는�경

우가�대부분이다.�이러한�준비없는�입국은�체류와�정착과정에서�적응에�실패할�가능성이�높아진

다는�점에서�최소한�입국�이후�안정적인�체류와�정착을�위한�적극적�교육과�지원이�필요한�실정이

다.��

3.�안정적�정착을�위한�지원�

��고려인의�입국�목적은�‘이주노동’과�‘정착’에�있다.�이주노동자로�자리를�잡으면�가족을�초청하

는�것은�정착을�위함이다.�이주노동자�고려인은�언어적�한계로�인해�말이�필요없는�노동�업무에�

조사할�수밖에�없고,�이로�인해�열악한�근로조건과�저임금을�감수할�수밖에�없는�실정이다.�또한�

장시간�노동은�정착과정에서�자녀를�돌볼�여유를�빼앗게�된다.�따라서�한국어에�서툰�중도입국�고

려인동포�자녀들은�학업에�뒤쳐지게�되고,�적응에�어려움을�겪을�수밖에�없다.�적응에�실패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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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�필요한�시간은�1년이면�충분하며,�사회적�문제로�확대될�수�있다.�이들이�안정적인�적응을�위

해서는�입국�초기부터�체계적인�교육과�지원이�필요한�이유이다.�

4.�자치단체의�지원�필요성과�근거�

��고려인의�법적인�지위는�외국�국적의�재외동포이다.�외국�국적자이기�때문에�법무부�출입국관리

소�소관사항이다.�자치단체에서는�고려인동포에�대한�행정적�책임이�없다.�따라서�외국인이나�고

려인동포에�대한�지원정책�계획�자체가�없고�준비하려는�의지도�없다.�간혹�어설프게�다문화�지원

사업�정도로�인식하여�지원사업을�고민하기도�하지만�오히려�외국인이나�고려인동포에�대한�지원

정책을�왜곡하거나�방해하는�문제로�발전하기도�한다.�모두�무관심과�무지에서�오는�불가피한�현

상이다.��

��고려인동포�지원사업은�자치단체에서�체계적으로�해야�한다.�법적인�근거도�분명하다.�‘지방자

치법’에서는�주민의�자격으로�‘지방자치단체의�구역�안에�주소를�가진�자는�그�지방자치단체의�

주민이�된다’고�하여�주민이기�위해서는�꼭�대한민국�국민일�필요는�없다는�점을�분명히�하고�있

다.�또한��「출입국관리법」�제10조에�따른�영주의�체류자격�취득일�후�3년이�경과한�외국인으로서�

같은�법�제34조에�따라�해당�지방자치단체의�외국인등록대장에�올라�있는�사람의�경우는�‘조례의�

제정과�개폐’를�청구할�수�있고,�지방선거에�선거권을�행사할�수도�있다고�하였다.�따라서�‘지방

자치법’에�따라�주민이거나�주민이�될�수�있는�고려인동포는�“법령으로�정하는�바에�따라�소속�지

방자치단체의�재산과�공공시설을�이용할�권리와�그�지방자치단체로부터�균등하게�행정의�혜택을�

받을�권리를�가진다”고�했을�때,�고려인동포에�대한�자치단체의�체계적�지원은�행정적�책임의�문

제도�아니고,�복지에�대한�수혜의�문제도�아닌�의무사항이�된다.�

5.�조례의�제정과�체계적�행정�

� �주민이거나�주민이�될�수�있는�고려인동포에�대한�체계적�지원을�위해서는�우선�의회에서�조례

제정을�통해�법적�근거를�마련해야�한다.�행정에서는�체계적인�지원을�위한�전담부서를�설치하여�

적극적인�행정을�펼쳐야�한다.�외국인이거나�동포인�고려인동포를�방향이�다른�다문화�지원업무

로�해결할�수�없다.�한인동포�전담부서가�아니더라도�최소한�외국인정책�부서를�설치해서라도�고

려인동포에�대한�체계적인�지원사업을�전개해야�한다.�외국인�비율�전국�최고의�충남에서�외국인

에�대한�전담부서가�없다는�것은�부끄러운�일이�아닐�수�없다.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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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 지원제도의 모색 

소병욱�|�충청남도�가족다문화정책팀장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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